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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mHealth, Connected 
Health, 스마트 헬스 …  

• 보건의료, 건강 관련한 새로운 추세 
– 빅데이터, mHealth, Connected Health, 스마트 헬스 … 

• 기대와 우려 
– 장미빛 기대와 암울한 우려 

• 새로운 이해관계자 
– 전통적인 보건의료의 이해관계자 + 새로운 이해관계자 
– Inner circle, connected elite 
– Fortune 500 

• 새로운 환경, 새로운 쟁점 
– 센서의 시대 ‘건강정보’의 범위 
– Health app, IoT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 

• 고지, 동의 
• 결합 

– 분석의 대상, 분석의 객체 – 프로파일링에 대한 통제 
– 데이터 독점, 정보주체가 서비스에 종속되다 - 데이터 이동성 
– 허용되는 이용의 범위 - 익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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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보건의료 

Understanding How Big Data Flows in Healthcare Infographic, Created by Healthcare IT 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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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과정 

Informatics or Analytics? Understanding Digital Health Use Cases by Ravi Kalakota 
2015-11-02 6 

http://practicalanalytics.co/2013/07/15/informatics-or-analytics-understanding-healthcare-provider-use-cases/
http://practicalanalytics.co/2013/07/15/informatics-or-analytics-understanding-healthcare-provider-use-cases/
http://practicalanalytics.co/2013/07/15/informatics-or-analytics-understanding-healthcare-provider-use-cases/
http://practicalanalytics.co/2013/07/15/informatics-or-analytics-understanding-healthcare-provider-use-cases/
http://practicalanalytics.co/2013/07/15/informatics-or-analytics-understanding-healthcare-provider-use-cases/


스마트케어, 개인에 대한 정보 

The Role of Big Data in Personalizing the Healthcare Experience: Mobile Sensors, games, and social networkin
g all create change in health and fitness by Bonnie Feld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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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ealth 

Intersystems, Validic Partner to Integrate Patient Generated Data into Healthshare 
by Fred Pen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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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ealth app 시장 분석 

• 거대한 시장에서 소수만이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음(mHealth App Develop
er Economics 2014 The State of the Art of mHealth App Publishing). 
– mHealth apps  

• 100,000 apps 이상 (Q1 2014).  

– 수익 
• USD 2.4bn in 2013(69%는 서비스 비용) 
• USD 26bn by the end of 2017(예상) 

– 이용자 
• chronically ill patients (31%)  
• health and fitness-interested people (28%).  
• physicians(14%) 

– 이용자수(다운로드수) 
• 82%의 app publisher가 50,000 다운로드 미만 
• 5%만이 500,000 다운로드 이상.  

– 수익  
• 68%는 USD 10,000 미만 수익.  
• 17%$는 USD 50,000 ~ USD 1m. 
• 5%만이 USD 1m 이상 

2015-11-02 9 



mHealth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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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ealth app의 connec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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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 vend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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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ealth, 스마트 헬스  
- 막대한 정보의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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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의 페이스북이 탄생할 것 
Connected Elite – inner circle 

건강정보의 페이스북이 탄생할 것임(research2guidanc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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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힘 

The Power of Sensors in health & healthcare(D3 Consutling) 2015-11-02 15 



구글 X – 질병 발견 

The Power of Sensors in health & healthcare(D3 Consutling) 2015-11-02 16 



Single API – 앱의 연결 

The Power of Sensors in health & healthcare(D3 Consutling) 2015-11-02 17 



센서의 연결 

The Power of Sensors in health & healthcare(D3 Consutling) 2015-11-02 18 



센서 – 디지털 헬스의 골간 

The Power of Sensors in health & healthcare(D3 Consutling) 2015-11-02 19 



mHealth + 통신사(doc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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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You Ready for Sensors in Healthcare? 

 

Infographic: Are You Ready for Sensors in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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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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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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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IoE, IIoE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는 제품과 서비스 ‘활짝’, 심수민 (現Ubiunet 운영위원, shims05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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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 의료 생태계 재편?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과 기회, 조인호·김도향, kt 경제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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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산업의 지형(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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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부 빅데이터 시범사업(2013) 

올해 말 시범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지자체-통신사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심야버
스 노선 수립 지원, ▶ 국민의료건강 DB와 소셜 미디어 정보의 연계 분석을 통한 질
병 주의 예보 서비스, ▶ 의약품 안전성 조기경보 서비스, ▶ 심실부정맥 예측 등 의
료서비스, ▶ 소상공인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점포이력 분석 서비스, ▶지능형 뉴
스검색 서비스 등 6개 과제가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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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2 - 질병주의 예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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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알람서비스(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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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알람서비스 

• _2gold2015/10/27오른쪽 눈 다래끼나서 깜박일때마다 아팠는데 낫더니 왼쪽에생김 ㅁㄴ
ㅇㄹ 

• VIVID_NY2015/10/27@JYPETWICE 다래끼도 나도 감기도 걸리고 장염도 걸려서 일찍 자
야되는데 트둥이들 답 받으려고 아직까지 안자구있는뎁쇼.. 언제쯤 답해줄거예요ㅠㅠㅠㅠ
ㅠㅠㅠㅠㅠㅠㅠㅠㅠ 

• sosbyl06042015/10/27@UP10TION 아이고ㅠㅠㅠ 다래끼났어요 ㅠㅠ 좋은정보알려줄걸 
ㅠㅠㅠ 

• mixbim2015/10/27낼 다래끼 더 커지면 어떡하지 XXㅜㅠㅠㅠ 
• LHH_05062015/10/27@UP10TION 진짜 다래끼 낫는 약 100개 사죠라 @KWS_1027 
• jakwak981103552015/10/27화장안한 우신오빠눈 참 매력적인데 다래끼때문인지 눈이 부

엇어ㅜㅜ 
• SinYulCung2015/10/27@UP10TION 우신아 다래끼 났게 해달라니..☆... ㅠㅠ 누나가 우신

이 다래끼 가져갈게요 ...★ ㅠㅠ!! 
• Lutokun2015/10/27찌밤 다래끼 때문에 집에 제육볶음이랑 갈비가 있는데 못먹는게 말이

되냐아아아아앙으아ㅏ아아아아ㅏ 
• MyProud_WS2015/10/27@UP10TION 휴 ㅅ 휴 아직두 다래끼가 안낫다니...!! 우신아 아프

지마요 ㅠㅠ 누나도 우신이 빨리 낫기를 더 열심히 기도할께요!! 
• v_hehe2015/10/27다래끼낫게해주세요 저순간에도 우신이는 침착해따ㅋㅋㅋㅋㅋ 환희 목

소리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아 행복하게 잠들겟군 칼같은티오피님 나중에 풀영상 
올려줘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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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알람서비스로 개인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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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서비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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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서비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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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건의료 공공데이터 개방 

• 심사평가원 보유 빅데이터 
– 의료기관, 제약회사 등 보건의료산업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

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의료분야 공공데이
터(약 2조 8879억건, 약 192TB). 

– 개방범위는 '진료정보' 등 7개 분야 18개 DB와 함께 2007년부터 누적된 
약 3258억 여건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모두 개방. 

• 개방 주요메뉴 
– 공공데이터 

• 진료내역 및 의료자원정보, 환자데이터셋 등 

– 의료빅데이터  
– 의료통계정보 

• 진료행위와 다빈도 질병통계 등 진료정보 27종 
• 소재지별 요양기관과 약국 처방 조제 등의 의약품 통계 14종  
• 연령별 수진자와 주요 질병 등의 의료이용 통계 11종  
• 건강상태 지표와 보건의료 자원 등의 OECD 통계 8종  
• 그 밖에 심사청구현황과 의료급여 심사통계 등 4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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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심평원) 

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포털 본격 가동, 메디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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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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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공공데이터 목록(심평원) 

2015-11-02 41 



빅데이터 분석과제(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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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통계는 관점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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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에서 빅데이터 활용 

• 다양한 (개인)의료정보 활용의 필요성 
– 개인의 건강증진, 치료 

• 다양한 개인의료정보 활용 

• 지속적인 자료 분석 

• mHealth, 스마트헬스 

– 공중보건에 기여 
• 예방 

• 대책 

• 정책개발 

– 연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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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인가? 

• 개인과 공공의 건강, 보건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가?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 빅데이터 활용, mHealth, 스마트헬스는 개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가? 

• 오히려 개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 개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지 못하는 점에 있다면 이를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게 할 것인가? 

– 공중의 보건에 기여할 것인가? 

• 오히려 공중 보건에 기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 공중보건에 기여하지 못하는 점에 있다면 이를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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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인가? 

•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가? 
– 빅데이터의 처리와 관련하여 

• 수집, 공유, 유출, 집적, 분석, 활용 

– IoT, Mobile App 관련 
• 수집, 공유, 유출, 집적, 분석, 활용의 통제 

– 프로파일링 관련 
• 개인에 대한 분석, 평가 

– 정보 유출 

• 개인에 대한 편견, 불이익 
– 의료정보의 중요성 

– 유전자 정보 

– 고용관계, 보험사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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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인가? 

• 보건의료의 특수성과 데이터 집중의 문제 
– 보건의료의 특수성 

• 공공성 
• 영리성의 제한 
• 건강보험 
• 헌법상의 기본권 
• 정보비대칭성 

– 당사자로부터 동의받지 않은 데이터를 대기업이 독점, 집중하여 
• 보건의료의 정보집중으로 인한 문제 

– “Connected Elite” of app publishers, sensor vendors and enabling 
companies will lead the new mHealth app eco-system” 

• 선도기업 독점의 문제 
• 보건의료의 지나친 상업화로 인한 문제 

–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가? 
– 정보의 편재와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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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에 충실 + 추가될 사항 

• 개인정보주체의 보호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 명확한 고지와 동의 

– 목적 외 이용의 제한 

– 최소수집 

– 투명성 

– 명확성 

– 접근, 수정할 권리 

–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 그  밖에 추가될 사항 
–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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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시대, 건강정보의 범위는? 

• 건강정보를 민감한 정보로 보고 더 엄격하게 보호할 것인가? 

– 민감정보의 보호 
• 우리나라는 ‘별도의 동의’ 

• 동의가 없으면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예외 사유 인정하지 않음. 

• 민감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는 다음의 경우 동의받지 않은 처리 허용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
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
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
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유럽연합은 ‘specific category’로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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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다이어트 앱이 수집한 정보는? 

• 과거 
– 의료기관의 환자에 관한 기록 중심으로 보호 

• 진료기록, 전자의무기록, 환자에 관한 기록 

–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정보인 ‘건강정보’ 

• 현재와 미래 
– 경계가 모호함 
– 의료기관에서 수집하는 진료기록 
– 센서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 

• 문제가 되는 것은? 
–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에 대한 정보 
– 센서를 통해 수집한 식사, 운동, 수면에 대한 기록은? 
– 결합하여 의미있는 정보가 되는 경우는? 
– 단 하루의 걷기 운동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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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의 보호 

• 우리나라의 정의 
–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에 관한 정

보’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
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
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
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
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
당 정보는 제외한다. 

•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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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의 범위(WP29 의견) 

• 유럽연합의 개인정보감독기구 협의체(WP 29)의 의견(2015. 2.) 
“health data in apps and devices”  

• 아래의 정보는 건강정보임(personal data are health data when: )  

– 본래적 의미의 진료 정보 
• The data are inherently/clearly medical data 

– 개인의 건강상태나 건강 위험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센서 수집 원정보 
• The data are raw sensor data that can be used in itself or in combination with 

other data to draw a conclusion about the actual health status or health risk of 
a person  

– 충분하건, 불충분하건, 적법하건, 위법하건, 정확하건, 부정확하건, 개인
의 건강상태나 건강 위험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정보 
• Conclusions are drawn about a person's health status or health risk 

(irrespective of whether these conclusions are accurate or inaccurate, legitimate 
or illegitimate, or otherwise adequate or inadeq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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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개인정보보호 단일법(GDPR) 

• 2015년내 통과될 예정 
– 'data concerning health' means data related to 

the physical or mental health of an individual, 
which reveal information about his or her 
health status; 

– 'biometric data' means any personal data 
resulting from specific technical processing 
relating to the physical, physiological or 
behavioural characteristics of an individual 
which allows or confirms the unique 
identification of that individual, such as facial 
images, or dactyloscopic data; 

 

2015-11-02 53 



Health app, IoT 정보주체의 통제 

• IoT, mobile App 
– IOT 

• Wearable computing 
• Quantified Self 
• Home automation 

– 프라이버시 위험 
• 정보주체가 통제할 수 없으며, 정보의 불균형 
• 사용자(정보주체)의 동의의 질 
• 최초 수집한 정보로부터 다른 목적으로의 이용 
• 행동 패턴이나 프로파일링과 같은 침해적인 분석, 결과 
• 사용할 경우 익명으로 남기 어려운 점 
• 보안의 위험 

– 프라이버시 위험에 대비 
• 고지, 동의, 통지 
• 위험한 사용의 금지 
• 민감 정보 
• 목적 외 이용 금지 
• 최소수집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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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 동의의 무력화 

– 개인을 단독으로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수집할 수 있는 것
을 정보주체가 사후 거절을 할 수 있는 권리로 격
하시키려고 시도함. 

• 개인정보의 보호를 허물다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 비식별화를 통해서 마음대로 수집, 가공, 제3자 제
공을 할 수 있도록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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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링에 대한 통제 

• 정보주체에 대한 은밀한 프로파일링으로 정보주체가 분석의 대상, 분석의 
객체로 전락하다 

• 프로파일링 
– “프로파일링”이란 개인을 평가하거나, 개인의 업무실적, 경제상태, 위치, 건강, 선호, 신

뢰성이나 행동 등을 분석 또는 예측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 

• 프로파일링과 관련한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 프로파일링을 거부할 권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프로파일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 프로파일링을 할 경우 고지받을 권리 

• 프로파일링을 하는 경우 프로파일링을 한다는 사실 

• 프로파일링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 

• 프로파일링에 의해 해당 정보주체에게 예상되는 효과 

• 개인정보를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경우 처리 기준 

 

 

2015-11-02 56 



프로파일링에 대한 통제 

• 프로파일링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 프로파일링이나 그에 따른 조치가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그렇지 않은 경
우에도 프로파일링이나 그에 따른 조치가 해당 정보주체의 
권리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비롯하여 정보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정보주체로부터 요청된 계약의 체결이나, 정보주체로부터 요

청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프로파일링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
우. 

• 2.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프로파일링을 허용하는 경우. 
• 3.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

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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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링에 대한 통제 

• 차별적 프로파일링 금지 
– 개인정보처리자는 프로파일링이 인종, 정치적 견해, 종교, 신념, 노동조합 가입 여부, 

성적 지향, 성정체성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차별적 효과를 야기하거나, 프로파일링에 
따른 조치로 개인에게 위와 같은 차별적 효과를 야기하는 경우, 그와 같은 프로파일링
을 해서는 아니된다.  

• 민감정보 프로파일링 금지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제23조의 민감정보만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파일링을 해서는 아

니된다. 

• 자동화된 프로파일링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 프로파일링에 따른 조치가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률효과를 발생시

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정보주체의 권리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자동화된 처리의 결과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프로파
일링을 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사람을 평정이나 평가 과정에 참여시켜야 하고, 해당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처리자는 평정이나 평가의 결과 내려지는 결정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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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동에 대한 권리 

• 데이터 독점, 정보주체가 서비스에 종속되다 

• 새로운 권리로 EU는 “데이터 이동에 대한 권
리”(the right to data portability)를 주창함 

– GDPR 제18조 

– 올해 안에 입법화될 전망임. 

– 자신에 대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권리 

– 이를 통해서 다른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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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화, 비식별화 

• 왜 ‘비식별화’라는 용어에 집착하는가? 
– 방통위,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는 익명화가 아니라 비식별화라고 함 

• 익명화 
– ISO(국제표준화기구)의 ‘익명화’의 정의는 ‘개인 정보(개인식별 가능정보)가 정보주체

가 더 이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와의 협력으로 개인을 식별
할 수 없도록 회복 불가능하게 변경하는 절차’(ISO 29100, 2011) 

– ‘재식별화가 불가능하게 처리하는 것’ 또는 ‘재식별화의 실질적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의미 

•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모임인 유럽연합 Working Party 29 
– 익명화라는 것은 재식별화(re-identification)의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익명성

(anonymity)이나 익명 정보(anonymous data)라는 표현보다는 익명화 기술
(anonymisation technique)이라고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하여야 한다고 함. 

• 비식별화는? 
– 회색지대를 인정하지 않는 개념(민주-비민주, 식별-비식별) 

– 식별가능성의 회색지대. 재식별의 가능성은 불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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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화 기술과 위험 

• 익명화 기술(EU WP29, Opinion 05/2014 on Anonymisation 
Techniques, 2014. 4. 10.) 

– 무작위화(randomization) 방법 

• 잡음 추가 방법, 순열 방법, 차등 정보보호 방법(Differential privacy), 대체,  

– 일반화(generalization) 방법 

• 총계처리(Aggregation)와 K-익명성(K-anonymity) 방법, l-다양성 (l-
diversity)/ T-근접성(T-closeness) 등이 있다고 함 

– 개별화(Single out), 연결 가능성(Linkability), 추론 가능성(Inference)으
로 인한 재식별화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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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화는 익명화가 아님 

• 가명화 

– 가명화는 개별화, 연결 가능성, 추론 가능성 모두 
아주 높게 남아 있기 때문에 아예 익명화로 보지
도 않는 것이 일반적 

• 정부 추진 비식별화에 가명화 포함하고 있음 

– ‘가명처리, 범주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으로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
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고 하여 가명화
를 비식별화의 일례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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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타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의 변질 
–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알 권리, 투명한 정부’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 우리나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EU, 미국 등) 개인정보보호는 후퇴할 수 없다. 

– (우리나라) 이 법이 우선한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 때” = 익명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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